
[별표2]

다른 법령에 의한 보조기기로서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

1. 고령친화제품 :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 “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

는 용구·용품 또는 의료기기”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

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

2. 보조기기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.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

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

3. 보조공학기기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

4. 보철구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2에 의거하여 지급되는

보조기기

5. 복지용구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복지용구 품목별 제

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서 규정하는 보조기기

6. 재활보조기구 :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제2조 제3항 및 국민건

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.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규정하는 보조

기기

7. 정보통신보조기기 :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서 “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”을 하

도록 규정하여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’ 산하로 설립된 ‘한국정보화진흥원’에서 규

정하는 보조기기


